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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갱신신고에 대한 질의응답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22. 1월)

Q1. 어떤 제품이 갱신신고 대상인가요?

 m 확인결과서의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제품중에서 계속하여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대표/파생)이 대상입니다. 다만, 유효

기간 이후 제조 또는 수입하지 않을 제품은 갱신하지 않아도 됩니다.

Q2. 갱신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m 갱신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인결과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므로, 해당 

신고번호를 사용한 제품을 더 이상 제조 또는 수입하실 수 없습니다.

Q3. 갱신을 위한 시험검사는 언제까지 다시 받아야 하나요?

 m 기 신고제품의 확인결과서의 유효기간 종료일 이전 90일 이내에 적합 

확인결과서를 다시 발급받으면 됩니다. 

 m 기 확인결과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갱신용 확인결과서를 발급

받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대표제품으로 신고하시어 신규 신고번호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Q4. 갱신을 위한 시험검사는 기존 대표제품과 반드시 같은 시험검사기관을 

이용해야 하나요?

 m 기존 대표제품과 신고번호를 동일하게 사용하려면 같은 시험검사

기관을 이용해야 합니다. 시험검사기관이 바뀌면 새로운 대표제품으로 

신고하시어 신규 신고번호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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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기존 대표제품과 안전기준 물질이 달라진 경우(사용물질 추가, 보존제 

변경, 사용가능 주성분 변경 등)에 갱신 신고 가능한가요?

 m 기존 대표제품과 안전기준이 달라지 경우는 갱신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안전기준에 해당하는 물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대표제품으로 

신고하시어 신규 신고번호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Q6. 기존 대표제품의 유효기간이 지나도 갱신 신고접수가 가능한가요?

 m 기존 제품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갱신용 확인결과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확인완료일부터 30일(영업일기준)까지는 신고접수 가능합니다. 

행정처리 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존 대표제품의 확인결과서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갱신신고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Q7. 파생제품 갱신신고는 언제해야 하는가요?

 m 파생 제품의 갱신 신고는 대표제품 갱신신고가 완료되는 시점에 바로 

진행 하시면 됩니다. 파생제품은 대표제품의 확인결과서로 갈음하기 

때문에 대표제품 확인결과서의 확인완료일부터 30일까지 갱신 신고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